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6. 13

189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구청장(문화도시과)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

 가. 제안이유

〇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추경예

산 편성을 위해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출연금 내역

〇 출연기관 :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〇 출연근거(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제1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재산)제4항
〇 출연내용 : ‘강남합창단’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

의안
번호



※ 합창단 인건비 증액사유

- 공연횟수 대비(연14회 이상) 연습시간 부족(⇒ 연습 인정시간 연

장)

- 타 지자체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는 합창단원 임금 인상

(남성단원 2014년 이후, 여상단원 2018년 이후 임금 동결)

〇 출 연 금 : 금129,000,000원(금일억이천구백만원)

〇 산출기초

○ 강남합창단 임금인상 : 금129,000,000원

○ 임금인상 내역

- 연습 인정시간 연장 : 주 4시간(월 16시간) ⇒ 주 6시간(월 24시간)

- 합창단 시간당 임금인상

【강남합창단 임금인상 내역】 (단위 : 원)

직위 단원수
시간당 임금 월 임금

비고
현재 인상

현재
(월16시간)

인상
(월24시간)

지휘자 1 87,500 - 1,400,000 2,100,000

단무장 1 37,500 50,000 600,000 1,200,000

반주자 1 50,000 - 800,000 1,200,000

파트장 4 18,750 31,540 400,000 850,000

일반단원 40 18,750 31,540 300,000 750,000

※ 단무장 : 반주자 임금과 동일하게 조정
※ 파트장 : 일반단원 임금 + 10만원 추가(종전과 동일)
※ 일반단원 인상률 : 전국 12개 지자체 합창단 시간당 평균 임금 기준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합창단 인건비
(기편성)

지급액
(1~6월)

잔액
(A)

인상후
소요액(7~12월)(

B)

차액
(A-B) 비 고

196,800 98,400 98,400 227,400 △129,000



□ 구청장(문화도시과)가 제출한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것임.

□ 강남구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남문화재단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할 수 있음.

□ 이에 문화도시과는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 구민을 위한 강남문화재단

합창단의 공연이 연 14회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연습시간이 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므으로 이에 따른 합창단원 임금 인상분을 출연하려는 것임.

다.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〇 관계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산)제4항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합창단

(정원 47명)

○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기획공연 등 연 14회 이상 공연

정기연주회 ◦연 2회 (예술의전당, 장천홀)
찾아가는 음악회 ◦연 8회 (학교강당, 야외공원 등 문화공간)
기획공연 ◦연 4회 (실내공간)
초청공연 ◦그 외 중‧소규모 초청공연

○ 연14회 이상 공연 및 단원 평가 등

◦ 임금인상 내역은 「강남문화예술단 운영규정」제12조제2항에 근거한 것임.

◦ 기존 월 16시간(1주당 2회 4시간*4주) 연습하던 것을 월 24시간으로 늘리고,

그동안 동결되었던 시간당 임금 단가를 인상하려는 것이며, 이에 따른 인상분

총 1억29백만원을 책정하고 요구하는 것임.

- 예컨대, 파트장과 일반단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단원 2014년 이후, 여성

단원 2018년 이후 동결된 후, 약 68.5%를 인상하려는 것임. 시간당 18,750원

에서 시간당 31,540원으로 인상하는 것임.

제12조(근무시간) ① 교향악단 단원의 연습 및 공연시간은 연평균 포괄산정하여 주30시

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정산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기연습은 악기 군별 연습을 포함하여 주4회, 매회 10시부터 15시까지 실시 하며 중

간의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

2. 공연시간은 준비 및 연주시간으로 구분하며, 준비시간은 공연 전 무대연습 1시간 전부

터 하되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연주시간은 그 시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으로 한다.

3. 예술감독은 제1호, 제2호의 연습일과 공연시간 등을 주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단원과

협의하여 조정 운영하거나 특별연습을 할 수 있다.

② 합창단 단원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정기연습은 주2회, 매회 2시간씩 실시한다.

2.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과 협의하여 조정 운영하거나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예술단 단원 및 예술감독은 제13조 제1항에 의한 연간 공연 및 행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 이는 월 24시간 연습하는 ‘구리시’ 수준으로 맞춘 것이기에 이번 인상폭이
클 뿐, 타지자체와의 비슷한 단가로 그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라 할 것임.

【2022년 기준 주요지자체 합창단 급여수준】

번호 지자체 근무시간 기본급(월) 시간당급여
주4시간
환산임금

주6시간
환산임금

4대보험 가입현황

1 양주 주6시간 75만원 31,250원 50만원 75만원 고용,산재,국민연금

2 용인 주12시간 168만원 35,000원 56만원 87만원 고용,산재,건강보험

3 의정부 주9시간 92만원 25,556원 41만원 61만원 고용,산재,국민연금

4 시흥 주9시간 95만원 26,389원 42만원 63만원 4대보험

5 남양주 주9시간 143만원 39,722원 63만5천원 95만원 4대보험

6 당진 주12시간 147만원 30,625원 49만5천원 74만원 4대보험

7 아산 주12시간 147만원 30,625원 49만5천원 74만원 4대보험

8 구리 주6시간 85만원 35,417원 56만5천원 85만원 고용,산재

9 김천 주2시간 65만원 81,250원 130만원 195만원

10 과천 주9시간 110만원 30,556원 56만5천원 85만원 고용,산재

11 서산 주6시간 70만원 29,167원 46만5천원 70만원

12 하남 주6시간 64만원 26,667원 64만원 64만원

13 동두천 주4시간 50만원 31,250원 50만원 75만원

14 김해 주11시간 140만원 31,818원 50만9천원 4대보험

평균 주8시간 102만원 31,540원 57.29만원 79만원

□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인건비 운영은 기존 인건비 196,800천원으로 6월까지

집행하고, 잔여분 98,400천원을 향후 하반기 6개월 소요액 227,400천원과 차감

하게 될 것임. 그 결과 발생하는 부족분이 1억29백만원임.

<강남합창단 임금인상 내역 산출기초>
(단위 : 원)

직위 단원수
월 임금

산출기초현재
(월16시간)

인상
(월24시간)
계 227,400천원

지휘자 1 1,400,000 2,100,000 1명×6개월×2,100천원=12,600천원
단무장 1 600,000 1,200,000 1명×6개월×1,200천원=7,200천원
반주자 1 800,000 1,200,000 1명×6개월×1,200천원=7,200천원
파트장 4 400,000 850,000 4명×6개월×850천원=20,400천원
일반단원 40 300,000 750,000 40명×6개월×750천원=180,000천원



□ 강남합창단은 최근 수년간 임금이 동결되었고, 타지자체에 비해 재정력이

넉넉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강남구의 입장에서 볼 때, 수도권 타

지자체 수준보다 그동안 임금이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에 그 부족분을 인상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인건비는 큰 수요가 없는 이상, 매년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붙임 :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끝.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191

                         제출년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

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

고자 함.

2. 출연금 내역

가. 출연기관 :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나. 출연근거(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재정지원)제1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재산)제4항

다. 출연내용 : ‘강남합창단’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



※ 합창단 인건비 증액사유

- 공연횟수 대비(연14회 이상) 연습시간 부족(⇒ 연습 인정시간 연

장)

- 타 지자체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는 합창단원 임금 인상

(남성단원 2014년 이후, 여상단원 2018년 이후 임금 동결)

라. 출 연 금 : 금129,000,000원(금일억이천구백만원)

마. 산출기초

○ 강남합창단 임금인상 : 금129,000,000원

○ 임금인상 내역

- 연습 인정시간 연장 : 주 4시간(월 16시간) ⇒ 주 6시간(월 24시간)

- 합창단 시간당 임금인상

【강남합창단 임금인상 내역】 (단위 : 원)

직위 단원수
시간당 임금 월 임금

비고
현재 인상 현재

(월16시간)
인상

(월24시간)
지휘자 1 87,500 - 1,400,000 2,100,000

단무장 1 37,500 50,000 600,000 1,200,000

반주자 1 50,000 - 800,000 1,200,000

파트장 4 18,750 31,540 400,000 850,000

일반단원 40 18,750 31,540 300,000 750,000

※단무장 : 반주자임금과동일하게조정
※파트장 : 일반단원임금 + 10만원추가(종전과동일)
※일반단원인상률 : 전국 12개 지자체합창단시간당평균임금기준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합창단 인건비
(기편성)

지급액
(1~6월)

잔액
(A)

인상후
소요액(7~12월)

(B)

차액
(A-B) 비 고

196,800 98,400 98,400 227,400
△129,00

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관계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산)제4항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